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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 중점 보강 등을

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,422명

에서 18,472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(+50명)

(1) 박물관 건립·운영, ’32년 하계올림픽 유치, 재난상황관리 감찰기능

강화, 공무직·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

(+35명)

(2) 시립대학교 교육·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(+15명)

나.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

7명 증원, 일반직 5급 이하 7명 감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

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

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 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3. 14. ~ 3. 18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422명”을 “18,472명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1호 중 “10,405명”을 “10,437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3호 중 “505명”을 “5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57

명”을 “16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8,422”를 “18,472”으로 하고, 같은 표

일반직 계의 계란 중 “10,451”을 “10,475”로 한다.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10,049”를 “10,066”으로 하

고,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“97”을 “104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“376”을 “387”로 하고, 연구사의 계

란 중 “314”를 “325”로 한다.

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“505”를 “520”로 한다.

같은 표 교수 등의 계란 중 “435”를 “450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서울대공원 5급

이하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

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

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

18,4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

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

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

10,405명

2. (생 략)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

의 정원 : 505명

4. (생 략)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57명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8,472명 -----------------------

----

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0,437명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520명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-------------------160명

【별표 3】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

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총 계 18,422

정무직 계 2

일반직 계 10,451

1급 7 6 1

2․3급 23 18 1 3 1

3급 18 8 1 9

3․4급 5 5

4급 242 147 16 8 67 4

4․5급 10 10

5급이하 소계 10,049

【별표 3】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

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총 계 18,472

정무직 계 2

일반직 계 10,475

1급 7 6 1

2․3급 23 18 1 3 1

3급 18 8 1 9

3․4급 5 5

4급 242 147 16 8 67 4

4․5급 10 10

5급이하 소계 10,066



현 행 개 정 안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전문경력관
소계 97

별정직 계 37

4급상당 5 3 2

5급상당 이하
소계 32

연구직 계 376

연구관 62 5 34 23

연구사 314

지도직 계 24

소방공무원 계 7,027

소방준감 5 4 1

소방정 29 2 27

소방정 또는
기술서기관 1 1

소방령 이하 계 6,992

교육공무원 계 505

총 장 1

교수 등 435

조 교 69

구 분 계 본 청 의 회
사무처

직속
기관 사업소 합의제

행정기관

전문경력관
소계 104

별정직 계 37

4급상당 5 3 2

5급상당 이하
소계 32

연구직 계 387

연구관 62 5 34 23

연구사 325

지도직 계 24

소방공무원 계 7,027

소방준감 5 4 1

소방정 29 2 27

소방정 또는
기술서기관 1 1

소방령 이하 계 6,992

교육공무원 계 520

총 장 1

교수 등 450

조 교 69

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8,422명에서 18,472명

으로 총 50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
(일반직 +24명, 연구직 +11명, 교육공무원 +15명)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9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

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
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

세입
소계(a)

세출
인건비 2,210,469 3,879,755 3,949,590 4,020,683 4,093,055 18,153,553

소계(b)
□ 총 비용(a-b) 2,210,469 3,879,755 3,949,590 4,020,683 4,093,055 18,153,553

※ 매년 인건비 상승률 1.8%('19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(’19.5.30.)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
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

국비

시비
지방세수입 2,210,469 3,879,755 3,949,590 4,020,683 4,093,055 18,153,553

세외수입
지방채 등
민간
기타
합계 2,210,469 3,879,755 3,949,590 4,020,683 4,093,055 18,153,553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☏ 2133-6724)

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50명

○ 일반직 : +24명

- 5급 +2, 6급 +10, 7급 +10, 8급 △5, 전문경력관 +7

○ 연구직 : +11명

- 연구사 +11

○ 교육공무원 : +15명

- 교수 등 : +15명

2. 비용소요 추계 : 3,811,154천원 (단위 : 천원)

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

합 계 +3,811,154

◈ 총 계 : +3,811,154

○ 일반직(+24명) : +2,011,191

▹ 5급(+2) : 103,029 × 2명 = 206,058

▹ 6급(+10) : 84,897 × 10명 = 848,970

▹ 7급(+10) : 72,270 × 10명 = 722,700

▹ 8급(△5) : 54,157 × △5명 =△270,785

▹ 나군(+1) : 84,206 × 1명 = 84,206

▹ 다군(+6) : 70,007 × 6명 = 420,042

○ 연구직(+11명) : +832,073

▹ 연구사(+11) : 75,643 × 11명 = 832,073

○ 교육공무원(+15명) : +967,890

▹ 조교수 (+15) : 64,526 × 15명 = 967,890

'19년

인건비

예산편성 기준


